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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보수에 관한 재정적 보장과 사법권의 독립1)

1. 사건개요

입법부는 법원을 생성, 변경, 폐지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갖는다. 그러

나 입법부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 원칙

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사해야 한다.

2004년 퀘벡 주 정부는 기존의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2) 제도가 정

년보장이 되지 않아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응하

여 치안판사 체제를 개혁하였다. 이러한 개혁에 따라 2004년 이전에 임명되

어 2004년까지 치안판사직을 유지하고 있던 6명은 그들의 보수 수준을 유지

하면서 새로운 체제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의 치안판사3)의 초봉

은 기존의 수준보다 훨씬 아래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새로 임명된 치

안판사는 기존의 현직 치안판사였던 동료들보다 현저히 낮은 보수를 받게

되었다. 2007년 이전까지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규정도 보수위원회

(remuneration committee)에 제출되지 않았고, 보수위원회도 앞으로에 초점

을 둔 권고만을 했을 뿐이었다.

2008년, 상고인인 ‘퀘백 주 치안판사 회의’(Conférence des juges de paix

magistrats du Québec)와 그 구성원들은, 보수의 책정과 심사에 관한 경과규

정, 특히 ‘치안판사의 지위에 관한 법원법 및 기타 입법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Act to amend the Courts of Justice Act and other legislative

provisions as regards the status of justices of the peace, S.Q. 2004, c. 12,

1) Conférence des juges de paix magistrats du Québec v. Quebec (Attorney General), 2016 SCC 39 

(2016. 10. 14. 결정).

2)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는 주로 영미법계 보통법(common law) 국가에서 지방의 덕망가가 치안유지를 

맡던 관행에서 유래되었으며, 약식재판이나 지방행정청구 등만을 다루는 하급법원의 법관이다. 캐나다에서 치

안판사는 지방법원 단계(provincial level)에서 사법적 역할을 맡고 있다.

3) 새로운 체제의 치안판사는 두 카테고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치안재판장(presiding justice of the peace, 

PJP)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치안판사(administrative justice of the peace)이다. 후자의 경우 사법권의 독립

을 요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새로운 체제의 치안판사

는 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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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개정 법률”) 제27조4), 제30조5), 제32조6)가 사법권의 독립의 재정적 보

장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퀘벡 주 상급법원(Superior Court)에 제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이 조항들이 새로운 재판부의 형성을 낳은 개혁의 일환이

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상고를 받아들였다. 연방대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보수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새로운 재판부 모두에

게 요구되는 것으로써, 새로운 재판부에 임명된 사람이 기존의 재판부에서

옮겨온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개정 법률 제27조, 제30조, 제

32조는 지명 후 적정 시일 내의 소급적인 보수위원회의 심사를 규정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들은 사법권 독립의 재정적 보장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위 조항들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2. 판결요지

대법관 Karakatsanis, Wagner, Côté의 법정의견(전원일치)7)

(1) 사법권 독립의 원칙

사법권의 독립은, 캐나다 헌법이 ‘원칙적으로 영국의 헌법과 유사한 헌법’

이라고 말하고 있는 1867년 캐나다 헌법(Constitution Act, 1867)8)의 전문에

4) 제27조 

   제26조에 의해서 치안재판장(presiding justices of the peace)이 된 사람은, 그 급여가 법원법(Court of 

Justice Act) 제175조에 따라 정부에 의해 결정된 급여와 같아질 때까지, 제26조가 시행되기 전에 받고 있던 

급여를 유지한다. 

   그들은 고용수당 및 연금제도를 포함하여 이전에 그들에게 적용되었던 고용조건 또한 유지한다...(이하 생략)

5) 제30조

   정부는 2004년 6월 30일이나 그 이후에 임명된 치안재판장의 급여와, 연금제도를 제외한 고용수당을 포함한 

고용조건을 명령으로 결정한다. 명령은 제1조에 의해 제정된 법원법(R.S.Q., chapter T-16) 제175조에 따른 

첫 번째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적용된다. 

6) 제32조

   제2조 내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보수에 대한 위원회는 퀘벡 주 법원과 지방 법원의 법관들에 관하여 

2007년 위원회가 형성될 때까지 치안재판장에 관한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7) McLachlin 대법원장과 Abella, Cromwell, Moldaver, Karakatsanis, Wagner, Gascon, Côté, Brown 대법관

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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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간을 두고 있으며, 또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에 의한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캐나다 권리자유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이하 “헌장”)9) 제11조 제d호10)에도 기초를 두고 있다.11) 사

법권의 독립은 올바른 사법에 대한 공신력과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모두

에 있어 중요한 것이다.12) 사법권 독립의 원칙은 모든 법원에 적용된다.13)

우리 대법원은 치안판사가 수색영장의 발부 등과 같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법적 기능들을 수행하므로 이들에 대해서

도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 적용됨을 밝힌 바 있다.14) 마찬가지로 이 사건 퀘

벡 주의 치안판사들에게도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 적용됨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세 가지 보장을 수반한다. 정년의 보장, 재정적 보장, 행

정적 독립이 그것이다.15)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들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 속하는 것으로 위의 보장들은 법관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16) 재정적 보장은 세 가지 요소를 갖는데, 첫째, 보수는 독립

적인 위원회 없이는 변경될 수 없고, 둘째, 사법부와 행정부 또는 입법부 사

이에 보수에 관한 협상은 있을 수 없으며, 셋째, 보수의 삭감은 법관직에 요

구되는 최소한의 수준 미만으로는 책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17) 이러한 요소

들의 목적은 사법부의 보수를 책정하는 과정이 사법부와 다른 부(府) 사이의

8) 캐나다 헌법은 1867년 캐나다 헌법과 1982년 캐나다 헌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9) 캐나다 권리자유헌장은 1982년 캐나다 헌법(Constitution Act, 1982)의 일부를 이루며 캐나다 헌법의 기본권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10) 캐나다 권리자유헌장 제11조 (형사 및 처벌 문제의 절차)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누구나 다음의 권리가 있다.

   ......

   (d) 독립적고 공정한 법정에 의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리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 무죄로 추

정될 권리가 있다.

11) Reference re Remuneration of Judges of the Provincial Court of Prince Edward Island, [1997] 3 

S.C.R. 3 (“1997 Reference”), at paras. 83-109.

12) 1997 Reference; Ell v. Alberta, 2003 SCC 35, [2003] 1 S.C.R. 857, at paras. 22-23; Mackin v. 

New Brunswick (Minister of Finance), 2002 SCC 13, [2002] 1 S.C.R. 405, at paras. 37-38.

13) 1997 Reference, at para. 106.

14) Ell, at paras. 20-26.

15) 1997 Reference, at para. 115; Valente, at pp. 697-712.

16) 1997 Reference, at para. 9; Ell, at para. 29.

17) 1997 Reference, at paras. 133-35; Provincial Court Judges’ Assn. of New Brunswick v. New 

Brunswick (Minister of Justice), 2005 SCC 44, [2005] 2 S.C.R. 286 (“Bodner”), at paras. 8-11.



- 4 -

비정치성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18) 최저 보수의 보장은

법관직의 청렴성을 보호한다.

보수위원회는 제안된 모든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보

수위원회의 심사 없이는 보수의 삭감, 인상, 동결이 불가능하다. 또한 보수위

원회는 급여, 연금, 기타 수당 등 전반적인 보수를 심사한다.19) 그러나 위원

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

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20)

우리 대법원이 사법 체제 개혁의 맥락에서 재정적 보장의 청구를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 개혁은 사법의 공신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와 입법부는 사법 시스템에 개혁을 시행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곤 한다. 그러나

모든 개혁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요구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재판부가 형성될 때 보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가?

2) 만일 그렇다면, 보수위원회의 심사는 언제 열려야 하는가?

3) 새로운 재판부로 옮겨진 현직 판사들은 다르게 대우받아야 하는가?

4) 새로운 재판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위 쟁점들의 이 사건에의 적용과 관련하여

5) 위의 요건들은 이 사건에서 충족되는가?

(3) 검토

18) 1997 Reference, at paras. 138-46; Mackin, at paras. 53-54; Bodner, at paras. 8-11 and 14-21.

19) Valente, at p. 704.

20) Bodner, at paras. 19-21.



- 5 -

1) 새로운 재판부가 형성될 때 보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가? - 필요함

항소법원은 개정 법률이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첫 보수에 대

해서는 보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항소법원은 보수

위원회의 사전 심사가 필요한 것은 법관의 보수가 삭감, 인상, 동결될 때뿐

인데 보수위원회의 심사는 이러한 경우에 법관을 재정적으로 조종하려는 시

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찬가지로 퀘벡 주의 법

무부장관도 아직 임명되지도 않은 법관에게 정부가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입법부가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 때에는 보수위원회의

보호기능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견에 반대한다. 항소법원의 입장은 자칫 입법부가 단

순히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어서 보수위원회의 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

는 의도치 않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만일 새로운 보수가 새로운 재판부의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헌법상의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법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약화

될 것이다. 보수위원회가 새로운 재판부의 첫 보수를 심사하지 않는다면, 이

러한 헌법적 최소수준이 충족된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법권의 독립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판부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 자리에 임명되는 법관들의 첫 보수에 대한 독

립된 심사가 항상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 보수위원회의 심사는 언제 열려야 하는가? - 적정 시일 내

새로 만들어진 재판부의 경우, 정치적인 압력이나 경제적인 조종의 위험

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첫 보수는 보수위원회에 의한 소급적 심사로도 충분

하다. 그러나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판부가 만들어질

때 모든 보수에 대한 심사가 ‘적정 시일 내에(within a reasonable time)’ 이

루어져야 한다. 적정 시일이라 함은 사법 개혁의 시행과 적절한 심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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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립, 새로운 법관들의 적절한 참여의 보장에 요구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개월 내 - 수년이 아니라 - 로 측정된다.

3) 새로운 재판부로 옮겨진 현직 판사들은 다르게 대우받아야 하는가? -

아님

보수위원회 절차는 사법부와 다른 부(府) 사이의 비정치적 관계를 유지하

고, 경제적 조종을 통한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기존에 사법적 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 법관에게 가해지는 영향력

과 행정부와 법관 사이의 관계에 가해지는 영향력이 더 큰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상고인들은 기존의 현직 판사들의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보호, 즉 보

수의 변동에 대한 사전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직 판사

들을 위한 사전 심사는 사법 개혁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이 사건처럼 위

헌적인 사법 체제를 잠재적으로 연장시키게 될 수도 있으며, 사법권의 독립

을 약화시키고 공공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판사들에게 - 일부 판사들이 이미 기존의 판사직에 있던 사람이라 하더

라도 - 적정 시일 내의 심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재정적 보장에 대한 효

과적인 보호장치가 된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만일 기존의 현직 판사의 보수

에 대해서는 개혁 전 사전 심사를, 새로 임명되는 판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개혁 후 심사를 하게 된다면, 보수위원회는 두 번 열려야 한다. 우리는 새로

운 재판부가 만들어진 경우 보수위원회의 심사 시기에 관한 한, 기존의 현직

판사들도 새로 임명된 판사들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임

명 후 적정 시일 내의 심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의 보수는 보수위원회에

의한 심사가 열리기 전까지 변동될 수 없다.

4) 새로운 재판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종합적 판단

사법권 독립의 재정적 보장을 위해 법관의 보수에 대한 모든 변동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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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위원회의 사전적 심사가 요구되는 반면, 우리는 사법 개혁의 결과 새로

운 재판부가 만들어진 경우 사전적 심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

러므로 새로운 재판부가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

나 간혹 새로운 재판부의 형성과 기존 재판부에 대한 경미한 변화 사이의

구분선을 긋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우리가 보기에 사법 기능의 변화가 있

거나 사법권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들 - 정년, 재정적 보장, 선

발, 행정적 독립 등에 관련된 조건을 포함하여 - 에 변화가 있다면 이것은

모두 새로운 재판부가 만들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관련이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맥락상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다면, 새로운 재판부가 만들어

진 것이다.

5) 위의 요건들은 이 사건에서 충족되는가?

정년 보장을 적절히 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기존의 퀘벡 주 사법 체제의

개선은 필요하고도 급한 것이었다. 2004년의 사법 개혁은 공공선에 이바지하

고 사법권의 독립의 근간을 이루는 이익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사법 개혁은

사법권 독립의 재정적 보장의 요건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이 사법 개

혁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2004~2007년의

보수는 새로운 임명 이후 적정 시일 내에 심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2004년 사법 개혁은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었는가? 우리는 개정 법률

이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었다는 점에 동의한다. 새로운 체제의 치안판사는

기존 체제에서와는 다른 관할권을 갖는다. 그들은 기존의 치안판사와 달리

보석심리를 주재하지 못하고, 형법 Part XXVII에 따른 약식기소의 심리도 하

지 못한다. 그리고 새로운 치안판사는 더 큰 사법권 독립의 보장을 받는다.

그들은 7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으며, 보수와 수당은 정기적인 위원회의 심사

를 받고, 그들의 선발기준은 법원법(Courts of Justice Act, CJA)에 규정되어

있으며, 퀘벡 주 법원에 통합되어 대법관 아래 예속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는 2004년 사법 개혁이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었다고 결론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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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수위원회는 판사의 임명 후 적정 시일 내에 보수에 대한 심사

를 하였는가? 개혁의 결과 새로운 재판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명된 모든

판사들의 보수는, 그들이 처음 임명되었든 기존의 재판부에서 이동되었든,

그들의 임명 후 적정 시일 내에 소급적으로 심사될 필요가 있다. 개정 법률

제32조는 재판부가 2004년에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까지 보수에

대한 어떠한 심사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임명 후 적정 시일 내에 새로운

재판부의 첫 보수에 대한 보수위원회의 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

에 위반되는 것이다. 게다가 왜 심사가 2007년 이전에는 시행될 수 없는지에

대한 긴절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3년은 적정 시일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개정 법률 제32조는 사법권 독립의 재정적 보장을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7조와 제30조는 각각 기존 현직 판사들의 보수의 동결과 새

로 임명된 판사들의 보수 책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에는 보수

위원회의 소급적 심사에 관한 언급이 없어 이 역시 사법권의 독립에 위반된

다. 현직 판사와 새로 임명된 판사들 사이의 급여 차이에 관하여는, 그 차이

만으로는 사법권 독립을 위한 재정적 보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개정 법률 제27조, 제30조, 제32조는 보수위원회에 의한 적정 시일 내의

심사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의 재정적 보장을 위반하였고

따라서 헌장 제11조 제d호와 1867년 헌법 전문에 위배된다. 또한 심각하고

예외적인 재정적 비상사태라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법권 독립의

위반은 헌장 제1조21)에 의해 정당화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개정 법률 제27

조, 제30조, 제32조는 위헌이다. 이러한 위반은 2004~2007년 사이에 보수위원

회의 심사가 없는데서 야기된 것이므로 이 기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보

수위원회는 기존 재판부의 보수를 포함하여 보수에 관한 모든 요소들을 고

려해야 한다. 비록 2004~2007년 사이에 사법권 독립의 보장은 손상되었지만,

이 기간 동안 치안판사에 의해 내려진 사법 판결들은 유효하다.

21) 1982년 캐나다 헌법 제1조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

   캐나다의 권리·자유헌장은 오로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명백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 한도로서 법에 의

해 규정된 적정한 제한에 따라 그에 기술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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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07년 이후에도 사법권 독립을 위한 재정적 보장의 위반이 있

었는가? 2007년 이후로는 치안판사의 보수를 정기적으로 보수위원회에서 심

사받을 헌법적 의무에 따랐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공신력은 약화

되지 않았다. 따라서 2007년 이후로는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침해는 없었다.

또한 2004~2007년 사이의 보수위원회 심사의 결여가 2007년 이후 치안법관

의 보수에 미쳤을 수도 있는 영향이 헌법적 우려를 야기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4) 결론

우리는 개정 법률 제27조, 제30조, 제32조가 사법권 독립의 재정적 보장을

위반하였고, 따라서 헌장 제11조 제d호와 1867년 헌법 전문에 반한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위반은 헌장 제1조에 의해 정당화되지도 않는다. 실제로 사법권

독립의 위반은 ‘전쟁의 발발이나 임박한 파산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된 심각하고 예외적인 재정적 비상사태’22)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위반을 정당화하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23) 이 사건은

그러한 경우와는 거리가 멀다. 퀘벡 주의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

하거나 위반을 정당화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적 비상사태라는 증거

도 없었으며, 실제로 퀘벡 주 법무부장관도 정부 측의 행위에 대한 근거 또

는 정당화 이유로 재정적인 고려사항을 제기한 바가 없다.

우리는 개정 법률 제27조, 제30조, 제32조가 사법권의 독립에 위배되고,

이러한 위반은 헌장 제1조에 의해 정당화되지도 않으므로, 이 조항들을 위헌

이라고 판결한다.

22) Mackin, at para. 72, citing 1997 Reference, at para. 137.

23) Mackin, at para. 73, citing 1997 Reference, at paras. 277 et seq.


